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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 고 주식회사1. J

울산 남구 돋질 신 동34 ( )

이사 이OO

소송 리인 변 사 인

회생회사 주식회사 리인 임 소송 계인 산자2. K OO K

주식회사 산 재인 OO

원시 통구 동 원 원천동 미송( , )

소송 리인 법 법인 한 한결 담당변 사 인진 이승( ) ,

변 종 결 2015. 4. 2.

결 고 2015. 4. 30.

울산지 법원 타 당 차 사건에 하여 같 법원이 작1. 2013 1496 2013. 12. 20.

한 당 ,

가 피고 주식회사 에 한 당액 원 원 피고 회생회사 주식. J 315,518,647 0 , K

회사 리인 소송 계인 산자 주식회사 산 재인 에 한 당L K M

액 원 원 각 경 하고2,852,628,348 0 ,

나 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행 주식회사 행 주식회사 행 상 변경. A , B , C , D (

: 주식회사 부산 행 주식회사 행 주식회사 행 행 주식회사E ), E , F , G , H

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행 상 변경, I ( : 주식회사 남 행 에 한E ) ‘2011

카합 에 한 당액 원 원고 산자 행 주식회사534 ’ 2,371,251,816 , 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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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 재인 보험공사에 한 당액 원 원고 산자 주식회사686,078,624 , B

행 산 재인 보험공사에 한 당액 원 원고 산자 주393,809,130 ,

식회사 행 산 재인 보험공사에 한 당액 원 원고 주C 686,078,624 ,

식회사 행 소송 계인 주식회사 행 산 재인 보험공사에 한D D

당액 원 원고 산자 주식회사 행 산 재인 보험공사640,340,049 , E

에 한 당액 원 원고 주식회사 행에 한 당액914,771,498 , F 686,078,624

원 원고 산자 행 주식회사 산 재인 보험공사에 한 당액, G

원 원고 산자 행 주식회사 산 재인 보험공사에 한686,078,624 , H

당액 원 원고 주식회사 행 소송 계인 주식회사 행 산686,078,624 , I I

재인 보험공사에 한 당액 원 각 경 한다160,085,012 .

소송 용 피고들이 부담한다2. .

주 과 같다.

1. 인 사실

가 원고들 집행권원 채권압 추심명. ,

원고 주식회사 행 산 나 지 원고회사들 이하 원고들 지칭할F (⑴

에는 산 계는 생략하 한다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 굴 장검) N( ‘N’ ) ( )

지구도시개 사업조합에 한 손실보상청구권 내지 부당이득 청구권 보 하



- 4 -

하여 울산지 법원 카합 굴 장검 지구도시개 사업조합, 2011. 7. 22. 2011 534 ( )

체 지 지에 한 사용 익 처분권에 하여 가압 결 았다, .

그러자 굴 장검 지구도시개 사업조합 울산지 법원( ) 2012. 4. 27. 2012⑵

카합 가압 집행취소를 한 해 공탁 원1771 2011 534 13,353,544,186

공탁하 고 이하 이 사건 공탁 이라 한다 이에 라 울산지 법원( ‘ ’ ), 2012. 4. 30.

카 가압 집행이 취소 었다2012 409 .

원고들 굴 장검 지구도시개 사업조합 상 이 조합에 하여 가( ) , N⑶

지는 손실보상 내지 부당이득 채권 행사하여 그 지 구하는 소를

하 고 소송 차에 원고들 에 보조참가하 다 울산지 법원(N ), 2013. 9. 5.

가합 부당이득 채권 원2011 4236 5,539,398,811 1) 부분에 하여 일부 승소

결 고 았다 원고들 심 결에 하여 항소하 나 원( 1 , 5,539,398,811

에 해당하는 부당이득 청구 부분에 하여는 불복하지 않아 항소심 심 범 에

외 었다 부산고등법원 나 결, 2013 8410 ).

굴 장검 지구도시개 사업조합 카합 가압 결 에 하여 이 를( ) 2011 534⑷

신청하 고 울산지 법원 카합 가압 결 에 하여, 2013. 9. 30. 2011 763

가합 결 취지에 라 원 범 내에 만 인가하고 나2011 4236 5,539,398,811 ,

지 부분 취소한다는 내용 결 았다.

원고들 가합 사건 집행 있는 결 본에 하여2011 4236 , 2013.⑸

울산지 법원 타채 굴 장검 지구도시개 사업조합 한민국10. 7. 2013 11696 ( )

1) 원고별 인용 액 원고 행 주식회사 원 원고 주식회사 행 원 원고 주식회사 행: A 686,078,624 , B 393,809,130 , C

원 원고 주식회사 행 원 원고 주식회사 행 원 원고 주식회사 행686,078,624 , D 640,340,049 , E 914,771,498 , F 686,078,624

원 원고 행 주식회사 원 원고 행 주식회사 원 원고 주식회사 행 원, G 686,078,624 , H 686,078,624 , I 160,085,0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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에 한 이 사건 공탁 회 청구권에 하여 채권압 추심명 았고 그 본,

이 채 자인 한민국에게 송달 었다2013. 10. 10. 3 .

나 피고 주식회사 이하 피고 이라고만 한다 집행권원 채권압 추심명. J( ‘ J’ ) ,

피고 이사 장 만 상 용역 지 구하는 소를J N⑴

하 는데 항소심 부산고등법원 나 계속 이 회부 조, ( 2008 8836) 2009. 1. 5.

일에 이 조 참가인 참가하여 이 피고에게 억 원 지연손해 지N , N 9

하고 장 만이 이를 연 보증하는 내용 조 이 립 었다, .

피고 조 조 본에 하여 울산지 법원 타채J , 2013. 9. 17. 2013⑵

한민국에 한 이 사건 공탁 회 청구권에 하여 채권압 추11084 N

심명 았고 그 본이 채 자인 한민국에게 송달 었다, 2013. 9. 25. 3 .

다 피고 회생회사 주식회사 리인 소송 계인 산자 주식회사 산. K L K

재인 이하 피고 이라고만 한다 집행권원 채권압 추심명M( ‘ K’ ) ,

피고 상 피고 이 주식회사 에 지포럼 부 양 한 에 한K N , K N⑴

채권액 지 구하는 소를 하 고 원지 법원 가합, 2012. 5. 3. 2010 25028

부 승소 결 고 았다 이에 하여 이 항소하 나 울고. N , 2013. 1. 31.

등법원 나 항소 각 어 그 결이 었다2012 42644 , .

피고 결 본에 하여 울산지 법원 타채K , 2013. 6. 21. 2013 7134⑵

굴 장검 지구도시개 사업조합에 한 도시개 사업시행권 탁계약 해N ( )

인한 청구권 내지 울산지 법원 가합 결 채권에 하여 채2011 4236

권압 추심명 았고 그 본이 채 자인 굴 장검 지구도시, 2013. 6. 26. 3 ( )

개 사업조합에게 송달 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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피고 재차 결 본에 하여 울산지 법원 타채K , 2013. 9. 24. 2013⑶

한민국에 한 이 사건 공탁 회 청구권에 하여 채권압 추11303 N

심명 았고 그 본이 채 자인 한민국에게 송달 었다, 2013. 9. 30. 3 .

라 울산지 법원 타 당 차. 2013 1496

이 사건 공탁 회 청구권 집행 상 하는 울산지 법원 타2013 1496

당 차 이하 이 사건 당 차라고 한다 에 당법원 당 일인( ‘ ’ ) , 2013. 12. 20.

카합 가압 채권자 원고들에게 원 피고 에게2011 534 2,371,251,816 , J

원 피고 에게 원 등 각 당하는 내용 당 를 작 하315,518,647 , K 2,852,628,348

는데 당 일에 참 한 원고들 피고들 당액 부에 하여 이 를 하,

고 그 부 일 이내인 이 사건 소를 하 다, 7 2013. 12. 26. .

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증 갑 증 갑 증 내지 갑[ ] , 1 , 2 1, 2, 3 1 4, 4, 5, 6,

증 가 증 가 증 나 증 각 재 변 체7, 9 , 4 1, 2, 6 , 1, 2 ,

취지

청구원인에 한 단2.

가 당사자 주장 요지.

원고들⑴

피고 이 신청한 울산지 법원 타채 피고 이 신청한 같 법원J 2013 11084 K

타채 채권압 추심명 각 채 자를 주식회사 채 자를 한2013 11303 N, 3

민국 존재하지 않는 한민국에 한 공탁 회 청구권 상 한 압, N

명 이므 당연 효이고 굴 장검 지구도시개 사업조합 한민국에 한 공탁, ( )

회 청구권 상 한 이 사건 당 차 는 한 것이므 피고들 당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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있는 압 채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.

피고들⑵

피고들 주식회사 에 하여 집행권원 가지고 있고 법한 채권압 추심N ,

명 아 었 므 원고 주장 타당하지 않다.

나 단.

가압 집행 목 에 갈 하여 가압 해 이 공탁 경우에 그 가압 효

공탁 자체가 아니라 공탁자인 채 자 공탁 회 청구권에 하여 미 는 것이

고 채 자 다른 채권자가 가압 해 공탁 회 청구권에 하여 압 명,

경우에는 가압 채권자 가압 다른 채권자 압 는 그 집행 상이 같아 경

합하게 는 것이지만 법원 자 마 결 참조 이는 어 지나( 1996. 11. 11. 95 252 ),

동일한 채권에 하여 채권압 가 경합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고 민사집행법( 235

조 한편 채권압 당시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 효 이 생하지 않), ,

는다 법원 고 다 결 참조( 1980. 2. 12. 79 1615 ).

살피건 앞 본 피고 울산지 법원 타채 채권압 추심명, J 2013 11084 ,

피고 울산지 법원 타채 채권압 추심명 모 채 자K 2013 11303 N ,

한민국 채 자 하여 한민국에 한 이 사건 공탁 회 청구권 상3 , N

하여 이루어진 것 각 존재하지 않는 채권 상 한 것인 그 압, ,

효 이 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라 피고들 이 사건 당 차에 당.

권리가 없다고 할 것이어 당법원이 피고 에 하여 원 피고J 315,518,647 ,

에 하여 원 각 당한 것 법하므 당액 각 삭 하고K 2,852,628,348 ,

이를 원고들에게 추가 당하는 것 당 를 경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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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 소결.

피고들에 한 당액⑴

피고들에 한 당 법하여 그에 한 당액 삭 하여야 하므 피고 에, J

한 당액 원 원 피고 에 한 당액 원 원315,518,647 0 , K 2,852,628,348 0

각 경 한다.

원고들에 한 당액⑵

삭 를 명하는 피고들에 한 당액 합계 원 원3,168,146,995 (=315,518,647 +

원 원고들에게 추가 당하 이 사건 당 원고들이 경2,852,628,348 ) ,

구하는 카합 당액 부분 원고별 액 가 특 어 있지 않 므 그‘2011 534 ’ ,

채권액에 하여 아래 재 같이 당하는 것 경 하여야 한다 한 원고.

들 이 부분 당 울산지 법원 타채 채권압 추심명 에 른2013 11696①

추심권자 지 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같 법원 카합 가압 결 에 른, 2011 534

가압 권자 지 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원고 주식회사 행 외한 나, F②

지 원고들에 하여 산 원고회사들에 한 당이 아니라 그 산 재인인, ,

이 사건 원고들에 한 당임 아울러 다.

경 하는 당액< >

원고 경 하는 당액

원고 산자 행 주식회사 산 재인 보험공사A 원686,078,624

원고 산자 주식회사 행 산 재인 보험공사B 원393,809,130

원고 산자 주식회사 행 산 재인 보험공사C 원686,078,624



- 9 -

경 명하지 않는 부분⑶

한편 원고들에 하여 경 명하는 당액 합계는 원, 5,539,398,809 (=

원 원 원 원 원686,078,624 + 393,809,130 + 686,078,624 + 640,340,049 + 914,771,498 +

원 원 원 원 각 삭 를 명686,078,624 + 686,078,624 + 686,078,624 + 160,085,012 ) ,

하는 피고들에 한 당액과 원고들에 한 종 당액 한 액인

원 원 원 원 과는 원 차이5,539,398,811 (=315,518,647 + 2,852,628,348 + 2,371,251,816 ) 2

가 나지만 이는 원 미만 버림 계산 식상 불가피한 것이므 그에 하여는,

경 명하지 않 한다.

피고 주장에 한 단3. K

가 울산지 법원 가합 결 법에 한 주장. 2011 4236

피고 원고 주식회사 행 외한 나 지 원고들에 하여 원고들K F ,

원고 주식회사 행 소송 계인D

주식회사 행 산 재인 보험공사D
원640,340,049

원고 산자 주식회사 행 산 재인 보험공사E 원914,771,498

원고 주식회사 행F 원686,078,624

원고 산자 행 주식회사 산 재인 보험공사G 원686,078,624

원고 산자 행 주식회사 산 재인 보험공사H 원686,078,624

원고 주식회사 행 소송 계인I

주식회사 행 산 재인 보험공사I
원160,085,0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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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 주식회사 에 지포럼에 한 출채권 부 는 일부를 자산 리공2011. 6. 30.

사에 이 하 므 원고들 에 한 연 보증채권이 소멸하 고 라 울산, N ,

지 법원 가합 결 원고들 소송요건인 피보 권리가 인 지 않아2011 4236

각하 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법이 있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 채권자 소송 결 그 채 자가 채권자 소송이,

사실 어떠한 사 든 알았 경우에는 다른 채권자에게도 그 이 미 는 (

법원 고 다 결 참조 가합 사건에 채 자에1994. 8. 12. 93 52808 ), 2011 4236

해당하는 이 원고들 에 보조참가한 사실 앞 본 같 므 채권자N , N

소송이 사실 알았다고 할 것이고 결국 그 결 다른 채, N

권자인 피고 에도 미 다고 할 것이다 라 이 다른 에 나 피고 이K . K

부분 주장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없다.

나 복 소 에 한 주장.

피고 굴 장검 지구도시개 사업조합 상 추심 소를 하는 것K ( )

복 소 에 해당하므 피고 는 이 사건 당 차에 당 권리가 있,

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앞 본 피고 압 효 과는 한 내용. K ,

피고 독자 인 주장에 불과하므 아들일 없다.

결4.

원고들 이 사건 청구는 이 있어 이를 인용하 하여 주 과 같이 결한다, .

재 장 사 태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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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이상욱

사 민


